
1995. 4.. 29

 내  무  위  원 획
1 . 심사경과

. 가 fl  출  자 :달서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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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( 36  룬 띤 - 3a)툰

. 나  제출일자 95. 4. 24

. 다  회부일자 : 95. 4. 24

. 라  상정일자 95. 4. 28

2. (  제안설명요지 설명자:  기획감사실장 )서상우

, 가 제안사유

0  성서지구  영구  임대아파트  건립  및  시범  보건복지사무소  설치  운영  둥  자소득주민복지
 슨요 "  변동에 띨른 정원조정

. 나 주요괄자

C  구본청  정원이 421  명에서427  명으로6  명 증인

3.  전문위원 ( 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)백창기

 본  조례  개정은  성서지구  영구임대아파트  건린  및 95  년토7  쥠◎터시1.』  신피  예징인보펀닐

 지  사무소  운영  둥에  소요피는  사회복지  전쭌교일6  탱  증인애  따근_f  례개질이르고재줄핀

 네숍과  같이  의결함이  타당하다고  사료 fl.

4.  토론요지 :없음

5.  수정안  요지 :없음

7.  첨부: ( )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코례중개정꼬례 안 사본 1력

6. 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 반대 :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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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 페이지에 j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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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년월일

 제  출 잔

1995. 4.

 달서  구  청 장

( )기획감사실

2. 근

거제안이유
G J.ffii  성 구  영구  임대아과트  건립  및  시템  토건탁지사무쏘  설피  운영  퉁뜨로  정인 코겅

0  기칙 122()0-292('95. 4. 12)

' J.1  최딕지  전문요띨  곽청간  정윈 코정

3. 주요골자

C  구본청  정일끌 4  피명에서 427  명으로 6  명 증원

4. ( ) 개정조례 안 :따로붙임

5.  신 ·  구조문틴비포 : _따로 ◎인

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  다음과  갚이 . 개정한다

2 (  제 조 정원의 ) 총수 1 1  제 항제 호중 "421"  을 "427"  로 . 한다

부칙

 이  조례는  공포한  날부터  시행하되 1995  년 5  월 1  일부터 . 적용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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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광역시  달서구지  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 )안

의안
95-18

번호

 대구광역 시  달서구지방긍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 )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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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·  구조문대  비표

 개  정 안
2 (  행현제 조 정원의

)총수2 (  제 조 정원의 )총수

<  생 >략 <  현행과 >같◎

427명1.  구본청 : 421명 1.

2~3. <  현행과 >같음2~3. <  생 >략


